
사법

송광수 검찰총장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

서울남부지검 형사 부 이권재 부장검사 

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박근용 간사 

전직 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

총 쪽

안녕하십니까 송광수 검찰총장님 그리고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님

얼마전 한겨레 신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형사 부 부장 이권재 주임검사 이종대

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중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고객예탁금 횡령사

건의 피의자로부터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천만원을 수수한 강민구 

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아울러 검찰이 강 

전 검사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올바른 법적용인가

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

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 는 불구속 기소된 

강민구 전 검사가 청탁의 댓가로 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

시기였던만큼 강 전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조 알선수재 와 특정범죄가

중처벌법 제 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

검찰이 강 전 검사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는 것은 검찰 스

스로 청탁을 댓가로 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

그렇다면 금품수수가 과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때이냐 그렇지 않을 때이냐에 

따라 형법 제 조와 특가법 제 조를 적용하든지 변호사법을 적용하든지 구별될 것

일진대 검찰이 밝히고 있듯이 강 전 검사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

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금액도 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 조 등을 적용해

야 할 것입니다

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신관 층  

대표전화 팩스 전자우편 웹사이트 



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되

는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검찰의 제식구 감

싸기 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

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강민구 전 검사의 검사재직시절 알선수뢰 행위에 대해 

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오

니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끝


